
2010
관광불편신고 종합분석서

2011. 2





1. 발간목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

2. 불편신고센터 운  황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

3. 불편신고센터 운 에 한 주요규정 ··· 3

1. 불편신고 연도별 수 황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5

2. 불편신고 유형별 수 황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7

3. 불편신고 국 별 수 황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1

4. 불편신고 수방법별 황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9

5. 불편신고 발생지역별 황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3

6. 불편신고 월별 수 황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5

7. 불편신고 처리방법  조치결과별 황·· 27

1. 쇼  핑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9

2. 여행사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6

3. 숙  박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45

4. 택  시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53

5. 공항  항공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59

6. 콜  밴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65

7. 음식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70

8. 분실  도난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77

9. 종사원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79

10. 기  타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84

11. 불편 외 사항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87



1. 불편신고 체 황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89

2. 불편신고 유형별 특성  개선방안 ·· 93

3. 2010년 불편신고 분석 총평 ·············102

1. 2010년 주요 신고사례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05

2. 련 참고규정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43

3. 국 불편신고센터 설치 황 ···········192

4. 지자체 자체 신고 수 황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93



【표 1】 연도별 불편신고 수 황 (2000～2010년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5

【표 2】 불편신고 유형별 수 황 (2008～2010년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7

【표 3】 2010년 불편사항 유형별 주요 불편내용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0

【표 4】 불편사항 내·외국인 수 황 (2009～2010년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1

【표 5】 불편신고 국 별 수 황 (2008～2010년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5

【표 6】 불편신고 주요 국가별 수 황 (2009～2010년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7

【표 7】 불편신고 수방법별 황 (2008～2010년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9

【표 8】 불편신고 발생지역별 황 - 내/외국인별 (2008～2010년) ·· 24

【표 9】 불편신고 월별 수 황 (2008～2010년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5

【표 10】 불편신고 처리방법별 황 (2008～2010년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7

【표 11】2010년 불편신고 조치결과별 황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8

【표 12】쇼핑 련 불편신고 연도별 황 (2005～2010년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9

【표 13】쇼핑 련 불편신고 내용 (2008～2010년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0

【표 14】여행사 련 불편신고 연도별 황 (2005～2010년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6

【표 15】여행사 련 불편신고 내용 (2008～2010년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7

【표 16】2010년 여행업 등록 업종별 불편내용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8

【표 17】숙박 련 불편신고 연도별 황 (2005～2010년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45

【표 18】숙박 련 불편신고 내용 (2008～2010년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46

【표 19】2010년 숙박업 형태별 불편신고 내용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49

【표 20】택시 련 불편신고 연도별 황 (2005～2010년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53

【표 21】택시 련 불편신고 내용 (2008～2010년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54

【표 22】공항  항공 련 불편신고 연도별 황 (2005～2010년) ··········· 59

【표 23】공항  항공 련 불편신고 내용 (2008～2010년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60

【표 24】음식 련 불편신고 연도별 황 (2005～2010년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70

【표 25】음식 련 불편신고 내용 (2008～2010년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71

【표 26】분실  도난 련 불편신고 연도별 황 (2005～2010년) ··········· 77

【표 27】 종사원 련 불편신고 연도별 황 (2005～2010년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79

【표 28】 종사원 련 불편신고 내용 (2008～2010년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80



【그림 1】 연도별 불편신고 수 황 (2000～2010년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6

【그림 2】 연도별 외래객 국 별 방한 비율  주요시장 입국자 성장률····6

【그림 3】 체 불편신고 유형별 수 황 (2009～2010년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8

【그림 4】 2010년 불편사항 유형별 분포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8

【그림 5】 불편사항 유형별 수 비율 (2008～2010년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9

【그림 6】 불편사항 내국인 유형별 수 황 (2008～2010년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2

【그림 7】 불편사항 외국인 유형별 수 황 (2008～2010년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2

【그림 8】 내·외국인 불편사항 수 황 (2008～2010년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3

【그림 9】 2010년 불편신고 국 별 수 황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4

【그림 10】2010년 불편신고 국 별 수 황  년 비 증감율······15

【그림 11】2010년 불편신고 유형별/국 별 수 황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6

【그림 12】주요 3개국 불편유형별 수 건수 증감 황 (2009～2010년) ··· 18

【그림 13】 화권 세부 국가별 불편신고 수 황 (2009～2010년) ····· 18

【그림 14】2010년 불편신고 수방법별 황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9

【그림 15】2010년 불편신고 수방법별 황  년 비 증감율······20

【그림 16】2010년 불편신고 유형별 수방법 황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1

【그림 17】2010년 불편신고 국 별 수방법 황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2

【그림 18】2010년 불편신고 발생지역별 황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3

【그림 19】 불편신고 발생지역별 비율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3

【그림 20】 불편신고 월별 수 황 (2008～2010년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5

【그림 21】2010년 외래객 월별 입국 황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6

【그림 22】 불편신고 처리방법별 황 (2008～2010년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7

【그림 23】2010년 쇼핑 련 불편신고 내용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0

【그림 24】2010년 쇼핑 련 불편신고 국 별 수 황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1

【그림 25】2010년 쇼핑 련 불편신고 수방법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2

【그림 26】2010년 쇼핑 련 불편신고 처리방법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2

【그림 27】2010년 여행사 련 불편신고 내용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7

【그림 28】2010년 여행사 불편신고 국 별 수 황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8



【그림 29】2010년 여행사 불편신고 수방법별 황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9

【그림 30】2010년 여행사 불편신고 처리방법별 황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9

【그림 31】2010년 숙박 련 불편신고 내용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45

【그림 32】2010년 숙박 련 불편신고 국 별 수 황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47

【그림 33】2010년 숙박 련 불편신고 수방법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48

【그림 34】2010년 숙박 련 불편신고 처리방법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48

【그림 35】2010년 택시 련 불편신고 내용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54

【그림 36】2010년 택시 련 불편신고 국 별 수 황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55

【그림 37】2010년 택시 련 불편신고 수방법별 황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56

【그림 38】2010년 택시 련 불편신고 처리방법별 황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56

【그림 39】2010년 공항  항공 련 불편신고 내용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60

【그림 40】2010년 공항  항공 련 불편신고 국 별 황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61

【그림 41】2010년 공항  항공 련 불편신고 수방법별 황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62

【그림 42】2010년 공항  항공 련 불편신고 처리방법별 황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62

【그림 43】2010년 콜밴 련 불편신고 내용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65

【그림 44】2010년 콜밴 련 불편신고 국 별 황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66

【그림 45】2010년 콜밴 련 불편신고 수방법별 황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67

【그림 46】2010년 콜밴 련 불편신고 처리방법별 황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67

【그림 47】2010년 음식 련 불편신고 내용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71

【그림 48】2010년 음식 련 불편신고 국 별 황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72

【그림 49】2010년 음식 련 불편신고 수방법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73

【그림 50】2010년 음식 련 불편신고 처리방법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73

【그림 51】2010년 분실  도난 련 불편신고 국 별 황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77

【그림 52】2010년 분실  도난 련 불편신고 수방법별 황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78

【그림 53】2010년 종사원 련 불편신고 내용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79

【그림 54】2010년 종사원 련 불편신고 국 별 황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80

【그림 55】2010년 종사원 련 불편신고 수방법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81



【그림 56】2010년 종사원 련 불편신고 처리방법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81

【그림 57】2010년 기타 불편신고 국 별 수 황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84

【그림 58】2010년 기타 불편신고 수방법별 황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85

【그림 59】2010년 기타 불편신고 처리방법별 황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85

【그림 60】불편 외 사항 연도별 수 황 (2007～2010년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87

【그림 61】2010년 불편 외 사항 국 별 수 황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88

【그림 62】2009～2010년 불편사항 체 유형별 분류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89

【그림 63】2009～2010년 불편신고 국 별 황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90

【그림 64】2009～2010년 불편신고 신고방법별 황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91

【그림 65】2009～2010년 체 불편신고 수 처리방법별 황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92

【그림 66】2010년 불편신고 유형별 수인 국  황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93

【그림 67】2010년 불편신고 국 별 수방법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94

【그림 68】2009～2010년 내국인 불편사항 유형별 분포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02

【그림 69】2009～2010년 외국인 불편사항 유형별 분포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03



I

- 1 -

I

  ○ 본 불편신고 분석서는 공사 불편신고센터에 수된 불편신고 사항을 종

합 으로 분석함으로써 국내 외 객 상 수용태세의 문제 을 제시하여 부문

의 정책입안, 연구개발  서비스 개선을 한 기 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것이 주된 

목 임.

  ○ 한 불편신고 사항에서 나타난 주요 문제 에 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

련 업계가 자체 으로 불편해소방안을 강구하고 서비스 개선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

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, 아울러 불편신고 황 분석을 바탕으로 한 국내 수용태

세 개선을 통해 국내 외 객이 더욱 편리하고 쾌 하게 여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

성하고자 함.

 1) 불편신고센터 주요 연

  ○ 1977.  6. 불편신고센터 설치( 사업 개선 담반 내)

  ○ 1978.  4. 한국 공사에서 동 센터 담(단, 서울지역 상)

  ○ 1986.  3. 불편신고센터 운 요령 제정

  ○ 1987.  7. 불편신고센터를 국 13개 시․도 과  7개 시․군으로

확  설치, 운

  ○ 1995. 10. 한국일반여행업 회 불편신고처리 원회 발족

  ○ 2006.  4. 한국일반여행업 회 여행불편처리센터 설립

      * 재 공사  한국일반여행업 회(KATA)를 포함, 국 24개 시․도․군에서 

불편신고센터를 설치 운  

  ○ 2010.  3. 불편신고센터 운 에 한 규정 개정(문화체육 부훈령 제120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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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) 공사 불편신고센터 운 황

  ○ 운 방법

     - 월~ 요일까지(09:00~18:00)  담당 2인( 어, 일어)

     - 업무 종료 후, 공휴일  주말 : 자동응답기 음성녹음 수

  ○ 수방법

     화, 팩스, 이메일, 공사 웹사이트, 방문 면담, 엽서, 서신 등 

     -     화 : (02)735-0101

     - 팩    스 : (02)777-0102

     - 이 메 일 : tourcom@knto.or.kr

     - 웹사이트 : www.visitkorea.or.kr>고객센터> 불편신고센터

     - 주    소 : (100-180)서울특별시 구 청계천로 40번지 한국 공사 불편신고센터

  ○ 처리방법 : 사안에 따라 해당기  이송  공사 직 처리

     - 처리결과 회신 : 해당기   공사에서 신고인에게 개별 통보

     - 사후 리 : 처리결과에 따른 회신여부 리, 월별 통계자료 작성  연간 분석서 

발간, 계기   업계의 불편사항 사  방  제도 개선 도모

  ○ 수실  : 750건(2010년)          

☞ 신고인 미상 는 련 기 에 이미 신청한 동일 신고사항 등 수 불가 사안, 

단순 문의사항, 자료제공 건수 등은 제외

  ○ 련업무

     - 불편신고 안내문․엽서 제작  배포

     - 타기  운  불편신고센터의 분기별 불편신고 처리 황 취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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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- 불편신고 처리 흐름도 

 1) 신고센터(제3조)

  ○ 서울특별시장·특별자치도지사․ 역시장·도지사(이하 시·도지사이라 한다)  한국

공사사장은 신고센터를, 한국일반여행업 회장은 여행업과 련한 신고센터를 설

치․운 하여야 한다.  

 2) 처리기 (제7조)

  ○ 문화체육 부

     - 할 사업체에 련된 행정조치, 정책  건의사항 등

  ○ 한국 공사

     - 감사서한  안내사항

     - 화․면담 신고 사항  신고인이 출국이 에 조치를 요하는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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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○ 특별시․특별자치도․ 역시․도  시․군․구 등 행정기  

     - 할 사업체에 련된 불편사항 처리, 행정조치  정책  건의사항 등

  ○ 한국일반여행업 회

     - 여행업과 련된 불편사항

 3) 보고 등(제12조)

  ○ 처리기 의 장은 처리내용을 취합하여 별지 제4호서식,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매분기 

익월 15일까지 한국 공사사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.

  ○ 한국 공사사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매년 불편신고 종합분석결과를 다음

연도 2월말까지 작성하여 문화체육 부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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Ⅱ

  ○ 불편신고는 2001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2년 후 월드컵 개최와 맞물려 

각종 환경 개선 조치가 집 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큰 폭으로 감소하 음. 그러

나 2004년부터 주 5일제가 실시되면서 인구가 양 으로 성장하 고, 이에 따라 

불편신고 역시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 

  ○ 2006년 이후에는 한국일반여행업 회 여행불편처리센터 개소와 함께 여행불편신고 련 

수창구가 다각화되어 공사 불편신고센터로의 수 건수가 감소하기 시작함. 한 

인터넷 실명 인증제에 따른 사이버 신고의 감소로 인해 불편신고 수 건수가 더욱 

감소하 으며, 2008년에는 경기침체로 인한 해외출국자수의 감소로 2006년 이래 3년

간 불편신고 총 수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단됨.

  ○ 2009년에는 외래객 입국자 수가 성장세로 돌아서 780여만 명이 입국해 년 비 

13.4% 증가하 으며, 불편신고는 675건 수되어 년 비 20%이상(125건) 증가하

음. 2010년에도 방한 외래객 수가 880만 명 가까이로 증가해 연평균 12.5%의 성장률

을 나타냈고, 불편신고 증가세도 지속되어 2009년 비 11%(75건) 증가한 750건이 

수됨. 

  ○ 2010년 총 수 건수인 750건 에서 불편사항은 697건, 불편 외 사항은 53건으로 집계됨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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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) 불편신고 유형별 수 황

  ○ 최근 3년간 불편신고 유형별 수 황에 따르면 2009년에 2배 이상으로 신고 건

수가 증하여 가장 큰 비 을 차지했던 ‘쇼핑’ 련 불편 수가 2010년에도 체 750

건  20.7%(144건)를 차지해 2년 연속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함. 다음으로 ‘여행사’

련 불편 수가 16.4%(114건)로 2009년에 비해 신고 건수는 다소 증가했으나 체 

불편신고 내 비율은 비슷한 수 을 유지하고 있음. 

  ○ 한편, ‘공항  항공’ 6.7%(47건), ‘숙박’ 11.6%(81건) 등은 2009년에 비해 신고건수가 

비교  높게 증가해 체 불편신고 의 구성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. 이와는 반

로 ‘택시’ 련 불편신고는 2009년 87건에서 2010년 64건으로 감소해 부분 유형의 

신고 수가 증가한 것과 조 인 경향을 보임.

  ○ 불편 외 사항(감사내용  여행소감)은 2009년 35건에서 2010년 53건으로 증가함.

1) 2010년부터 콜밴, 철도  선박 항목을 분리함, 2009년까지는 기타에 이들 항목이 포함되어 있음.



- 8 -

2) 불편사항을 체로 한 비율로 ‘불편 외 사항’은 제외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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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) 불편신고 유형별 불편내용

  ○ 불편신고 유형에 따른 불편내용에 한 분석결과 쇼핑 련 불편으로 수된 144

건의 불편  주된 불편 내용은 ‘탁송지연  내역오류’(25.7%), ‘환불  제품교환 요

청’(18.1%), ‘제품  맞춤불량’(11.8%) 등으로 2009년과 비슷하게 나타남.

  ○ 여행사 련 불편신고는 114건으로 ‘계약조건 불이행’(37.7%), ‘옵션상품 등 쇼핑

련’(21.9%) 등의 세부 불편내용으로 구성되며, 이  ‘계약조건 불이행’ 비율이 2009

년 비 비교  큰 폭으로 높아져 ‘계약조건 불이행’과 련한 불편이 더욱 빈번하게 

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  ○ 2010년 64건 수된 택시 련 불편의 경우 여 히 ‘부당요  징수  미터기 사용거

부’(43.8%)와 련한 불편 비 이 가장 높으며, ‘난폭운   우회운 ’(18.8%), ‘승차

거부  도 하차 강요’(17.2%) 등의 항목에 한 신고비율은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.

3) 불편사항을 체로 한 비율로 ‘불편 외 사항’은 제외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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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) 불편사항 내·외국인 수 황

  ○ 내·외국인별 불편사항 수 황에 따르면 내국인은 2009년 172건에서 2010년 178건으

로 수건수는 비슷하나 체 불편신고 건수 증가 수 을 감안할 때 체 인 비 은 

다소 어든 것으로 해석됨. 내국인 신고 유형에서는 2009년과 마찬가지로 ‘여행사’

련 불편 수 건수가 가장 많이 감소하 으며, 이와 함께 ‘ 종사원’ 련 불편사항

도 다소 감소세를 보임. 한편, ‘숙박’ 련 불편과 ‘공항  항공’ 련 불편 수 건수가 

상 으로 높게 증가함.

  ○ 외국인의 경우 2009년 468건에서 2010년 519건으로 불편사항 수 건 수가 10.9% 증

가했음. 유형별로는 ‘여행사’, ‘공항  항공’, ‘버스’ 련 불편신고가 상 으로 많이 

늘어난 반면에, ‘택시’  ‘쇼핑’ 련 불편신고는 다소 어든 상황임.

4) 불편유형은 2010년 순  기 이며, ‘불편 외 사항(감사내용)’은 제외된 황임

5) 철도  선박  콜밴 항목은 2010년에 추가된 항목으로 2009년과의 증감율 분석에서 제외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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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) 불편신고 국 별 수 황

  ○ 2010년 불편신고 수자 750명의 국 별 황은 일본이 가장 많은 43.2%로 나타났

으며, 다음으로 한국(24.0%), 화권(19.5%), 아시아·오세아니아(5.9%), 미주권(5.2%), 

유럽(2.3%)의 순으로 나타남.

  ○ 한국인의 신고비율은 2008년까지 과반수 후 수 이었다가 2009년 25.6%로 감소한

데 이어 2010년에도 비슷한 수 인 24.0%로 나타남. 

  ○ 한편, 화권의 신고비율은 13.5%(91건)에서 19.5%(146건)으로 증가하 으며, 화권 

불편신고  80% 이상이 만과 홍콩 여행객에 의한 것임. 이와 더불어 아시아·오세

아니아, 미주, 유럽 등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 의 불편신고 수가 증가한 것으로 

나타남.

  ○ 2009년에는 일본인 여행객의 증으로 인해 체 불편신고  과반수이상인 51.7%가 

일본인 여행객으로부터 수된 것에 반해, 2010년에는 년 비 다소 어든 43.2%

로 나타남. 

6) 불편 외 사항(감사내용) 포함 체 수 건수 기 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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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) 불편신고 유형별/국 별 수 황

  ○ 2010년 불편신고 유형에 한 국 별 수 황에 따르면 내국인 신고 비율이 비

교  높은 불편 유형은 ‘여행사’, ‘숙박’, ‘ 종사원’으로 나타남.

  ○ 한편 일본인 여행객의 비율이 높은 불편유형으로는 ‘분실  도난’, ‘쇼핑’, ‘택시’, ‘음

식 ’ 등으로 나타나며, 화권 여행객은 ‘쇼핑’, ‘숙박’, ‘콜밴’, ‘공항  항공’ 련 불

편을 비교  높게 신고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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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2009년에서 2010년 주요 국가별(한국, 일본, 화권) 불편신고 유형별 황을 분석한 

결과, 내국인은 체 신고 건수가 년 비 7건(173건 180건, 성장률 4.0%) 증가했으

며, 숙박 련 신고가 12건, 공항  항공 련 신고가 6건 늘어난 반면, 여행사, 

종사원, 버스 련 불편신고는 년 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.

  체 불편신고  수 비율이 가장 높은 일본인의 경우, 2009년 비 2010년 신고건

수는 25건(349건 324건, 성장률 -7.2%) 감소했으며, 유형별로는 여행사 련 신고가 

15건, 공항  항공 련 신고가 14건 증가한 반면에, 택시 련 불편은 22건 감소, 쇼

핑 련 불편은 29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.

  2010년 들어 불편신고 수 건수 증가가 가장 큰 화권의 경우 년 비 55건(91건

146건, 성장률 60.4%) 증가했으며, 유형별로는 숙박 12건, 쇼핑 12건, 여행사 7건 

등이 늘어났음. 화권에 포함된 국, 만, 홍콩의 세부 국 별 황을 분석하면, 

화권 불편신고가 2010년 크게 늘어난 것은 만 여행객의 신고가 년 비 2배 이

상(31건 74건) 늘어나고, 홍콩인의 신고 역시 10여건(35건 48건) 증가한 데 따른 것

으로 나타남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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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)  2009년과 2010년에 공통 으로 존재하는 분류유형 10개에 해서만 제시함. 2010년 추가된 철도  선박, 콜밴  기타 유형 련 

신고건수는 비교하지 않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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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) 불편신고 수방법별 황

  ○ 2010년 불편신고 수방법별 황에 따르면 체 750건의 신고  70.1%가 ‘인

터넷’을 통해 수된 것으로 나타나 2009년 66.4%에 비해 소폭 상승했으며, 다음으로 

‘엽서’ 13.6%, ‘ 화’ 10.0%, ‘팩스  서신’ 4.3%, ‘방문’ 2.0%의 순으로 나타남.

  ○ 2009년과 비교하면 ‘인터넷’, ‘엽서’ 방식이 다소 증가했으며, ‘ 화’, ‘팩스  서신’ 

방식의 신고 수는 그 비율이 다소 낮아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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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) 불편신고 유형별 수방법 황

  ○ 2010년 불편사항 유형별 수방법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한 수가 가장 많은 불편유

형은 ‘쇼핑’, ‘ 종사원’, ‘여행사’임.

  ○ 화 수는 ‘분실  도난’에서 높은 비율로 이용되며, 팩스  서신은 ‘여행사’, ‘쇼

핑’, ‘음식 ’ 련 불편 신고를 해 비교  많이 이용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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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) 불편신고 국 별 수방법 황

  ○ 2010년 불편신고의 국 별 수방법에 따르면 인터넷 수 비율은 화권 여행

객이 상 으로 높고, 유럽 여행객은 엽서를 통한 수 비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

게 나타남.

  ○ 그 밖에, 화 수 비율은 한국인, 팩스  서신을 통한 수는 일본인의 비율이 상

으로 높게 나타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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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○ 2010년 불편신고 발생지역별 황에 따르면 체 750건의 68.4%가 서울에서 발

생했으며, 서울 외 지역에서는 인천(8.9%), 부산(5.3%), 제주(4.1%), 경기(3.2%), 강원

(2.9%)의 순으로 나타남.

  ○ 부분의 불편신고가 집 되고 있는 서울 지역의 신고 비율이 2010년에는 68.4%로 

년 비 다소 감소함.

8) 여행사 련 불편신고는 여행사의 소재지역으로, 택시는 출발지 기 으로 분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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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○ 내/외국인별로는 2008년 외국인의 서울 지역 불편신고가 227건이었던데 비해, 2009년

에는 397건, 2010년에는 415건으로 지속 인 증가세를 보임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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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○ 2010년 불편신고 월별 수 황에 따르면 7월(78건), 12월(77건), 10월(76건)이 비

교  높게 나타남. 2009년에는 일본인 여행객의 집  방문 기간 후인 4월, 8~9월, 

11월에 수된 불편신고가 증가한 바 있으며, 2008년에는 5월, 8월, 10월에 수된 신

고건수가 다소 높은 편이었음.

  ○ 2010년 외래객의 월별 입국 황에 따르면 체 입국자 수는 10월, 8월, 3월 순으로 

방문객 수가 많았고, 특히 휴가철인 7~8월에 다른 기간에 비해 국인 입국자 수가 

증가한 바 있음. 

  ○ 2010년 수된 불편신고 역시 외래객 입국자 수가 많거나 국인 여행객 수가 집

되는 시 에 다소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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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) 불편신고 처리방법별 황

  ○ 최근 3년간 불편신고에 한 처리방법별 황에 따르면 2008년 47.6%가 기 이

송으로 처리된 이후 2009년에는 32.9%로 감소하고, 2010년에는 년과 비슷한 수

인 33.6%를 기록함.

  ○ 이에 반해 탁송지연이나 제품교환 등 업체와 연락하여 처리 가능한 직 처리는 2008

년 39.1%에서 2009년 48.3%으로 증가한데 이어 2010년에도 46.0%로 비슷한 수 을 

유지하고 있음. 한편 2010년 신고 상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아 처리되지 못하는 처

리불가 비율은 2009년의 13.6%와 비슷한 수 인 13.3%를 기록함. 

  ○ 불편 외 사항인 감사내용은 최근 3년 동안 그 비율이 꾸 히 증가되고 있음.



- 28 -

2) 불편신고 조치 결과별 황

  ○ 불편신고 조치 결과별 황에 따르면 음식  1건이 시정조치를 받았으며, 택시 9

건이 경고처분을 받음. 아울러 택시 10건, 콜밴 2건, 음식  1건은 과징  처리됨.

  ○ 그 밖에 신고 상 확인이나 사실 계 확인이 어려운 94건이 처리불가로 종료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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Ⅲ

 1) 연도별 쇼핑 불편신고 수 황

  ○ 2010년 쇼핑과 련한 불편신고는 144건이 수되어 체 으로 수된 불편신고 

697건  20.7%를 차지함.

  ○ 지난 2005년 이후 수된 쇼핑 련 불편신고 황에 따르면 2005년 55건으로 7.4%에 

그쳤던 신고 비율이 지속 으로 증가하여 2009년에는 5년 에 비해 100건 가까이 

증가하고 구성 비율 역시 3배 넘게 증가했음. 한편, 2010년에는 년에 비해 수건

수와 구성비 측면 모두에서 다소 감소하 음.

 2) 쇼핑 불편신고 련 불편내용

  ○ 2010년 쇼핑과 련된 불편신고의 내용으로는 ‘탁송지연  내역오류’가 25.7%로 가장 

많았고, ‘환불  제품교환 요청’ 18.1%, ‘제품  맞춤불량’ 11.8% 순으로 나타남.



- 30 -

  ○ 최근 3년간 쇼핑 련 불편내용의 변화 추이에 따르면 2010년에도 년도 증가한 바 있

는 ‘탁송지연  내역오류’와 불친 , 가격시비 등의 ‘기타부문’의 신고건수가 비슷한 

수 으로 유지되었으며, ‘제품  맞춤불량’ 련 수는 년 비 다소 감소하 음.



III

- 31 -

 3) 쇼핑 불편신고 국 별 수 황

  ○ 2010년 쇼핑 련 불편신고를 수한 144명  61.8%가 일본 여행객으로 나타나며, 

다음으로 화권 27.1%, 아시아/오세아니아 5.6%, 한국 3.5%, 미주권이 1.4% 순으로 집

계됨. 

 4) 쇼핑 불편신고 수방법  처리방법별 황

  ○ 2010년 쇼핑 련 불편신고 수방법은 인터넷 86.1%, 팩스  서신 6.9%, 화 5.6%, 

엽서  방문 각각 0.7%로 나타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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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○ 2010년 쇼핑 련 불편신고에 한 처리방법은 직 처리가 86.1%로 직 처리 비율이 

비교  높은 편임. 그 밖에 4.2%는 기 이송 처리, 9.7%는 처리불가 항목으로 분류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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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) 쇼핑 불편신고 련 주요 문제

  ① 탁송지연  내역오류

  ○ 탁송지연  내역오류 련 불편은 구입 후 우편으로 배송받기로 한 상품이 도착

하지 않거나 사  공지 없이 배송이 늦어짐, 잘못된 배송을 정정해주기로 한 뒤 

제품이 오랫동안 도착하지 않고 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, 일부 구입 품

목, 제품 내 부속품 등이 락됨, 구입한 상품을 귀국 후에 개 하니 장에서 본 

제품과 품질/맛/색상/패키지 등에서 차이가 있음, 의류, 신발 등 제품의 사이즈 

오류 등으로 나타남.

  ② 환불  제품 교환 요청

  ○ 환불  제품 교환 요청 련 불편은 고객변심, 제품하자 등으로 인한 환불 는 

교환 요청, 교환만 가능하다는 상품에 한 환불 요청, 배송 지연되고 있는 상

품에 한 환불요청, 통역 과정의 오해로 제품 가격을 잘못 알고 구입한 물품에 

한 환불요청, 매장에서 취소 처리된 결제 액이 부과된 경우, 구입한 제품

을 더 렴하게 매하는 매장을 발견하여 기존 구입제품에 한 환불을 요청하는 

경우 등으로 나타남.

  ③ 제품  맞춤 불량

  ○ 제품  맞춤 불량 련 불편은 주문 제작/배송 상품의 사이즈/색상/품질 오류 

는 불량품, 귀국 후 개 한 상품이 손/변질된 상태로 발견됨, 구입 제품에서 

오물 발견, 사용한 흔 이 있는 고품을 매한 경우 등으로 나타남.

  ④ 기타

  ○ 쇼핑 련 기타 불편사항으로는 매직원의 불친 하고 무례한 태도, 매장 앞 

호객꾼의 과도한 권유로 인해 불편을 겪는 경우, 부가세 환  신청 후 진행상황에 

한 문의, 매직원과의 의사소통 문제로 구매자가 이해한 사항과 다른 구입 조

건에 한 항의, 면세  내 쇼핑 시 제품 품질 수 , 서비스, 수증 어표기 등 

개선  제안 등으로 나타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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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) 쇼핑 불편신고 련 문제  해결을 한 개선 방안

  ① 추진 인 사항

 쇼핑  서비스품질 강화

- 우수쇼핑  인증업체 선정과 인증업체 홍보  홍보물제작, 종사원 교육 등 지원

- 외국어 쇼핑 콘텐츠 강화  쇼핑 홍보를 한 웹페이지  리 렛 제작

- 과 연 된 모든 활동을 하나의 카드로 결제 가능한 지 통합이용권 <코리아

패스> 카드 출시

소비자 불만을 사 에 방하고 신속하게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한 CCMS 인증

(Consumer Complaints Management System)과 공정 에서 마련한 인센티  제공9)

- 소비자법령 반사건  개별 소비자피해사건은 당사자가 자율로 처리하는 신고사

건 자율처리와 제재수 을 경감하는 시정조치 수  경감 등의 인센티  제공

- 소비자는 CCMS 도입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고 피해발

생시 신속한 해결책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기업은 소비자피해발생의 감소  피해

발생시 명확한 업무처리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감할 수 있고 기업의 이미지 제

고를 통해 기업경쟁력 향상과 정부로서도 소비자문제 해결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

자원 약 효과

재래시장에 외국어 통역안내 도우미 배치10)

- 제주를 방문하는 외국인 객에게 명소가 된 재래시장에 외국인의 쇼핑불편 

해소와 통시장 활성화 지원을 해 2월1일부터 외국어 통역안내도우미 배치

객 부가가치세 환  시행11)

- 제주도 방문 국내·외 객이 구입하거나 소비한 련 재화·용역의 부가세 

10%를 되돌려주는 부가세 환 제 3년간 시행

  ② 쇼핑 련 불편 감소를 한 개선책

외국인 객이 많이 찾는 재래시장의 외국어홈페이지 운 12)

- 요 지로서 시장에 한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필요

외국인 소비자의 불편 처리를 한 소비자상담센터의 외국어 응  서비스 마련 

9) 공정거래 원회 보도자료(10.12.7) ‘CCMS 인증계기로 소비자 피해 방 활동 기 ’

10) 제주일보(11.02.01) ‘재래시장 외국인 객 북 ‘

11) 조선닷컴(11.02.02) ‘ 객 부가가치세 환  7월 시행’

12) 매일경제(10.12.13) ‘홈피도 없는 남 문·동 문시장’



III

- 35 -

큰 폭으로 증가하는 국 객에 한 인식 개선과 더불어, 여행  지출을 유도하

기 한 극 인 노력 필요13)

외국인 객을 한 시내 부가세 환  창구 설치 확 14)

- 부가세환 을 받기 해 출국 수속 등으로 바쁜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불편 해소를 

해 출국장 외에도 시내에 환 창구를 설치하여 외국인 객의 물품구매 증 와 

국내 물품 소비 진 유도

외국인 소비자의 편의를 해 수증과 신용카드 표의 외국어 병기  환불, 교환, 

유효기간 등 련 규정에 한 외국어 안내 제공

13) 스포츠한국(10.10.16) 한번에 500만원이상 쇼핑 업계 ‘큰손’

14) 디지털세정신문(11.02.11) 외국인 객 해 시내에 부가세환  창구 설치해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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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) 연도별 여행사 불편신고 수 황

  ○ 여행사 련 불편신고는 2005년 221건에서 2009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여 왔으나 2010

년 114건으로 소폭 증가함. 체 불편신고에서 차지하는 비 이 2008년까지는 30% 

내외를 유지해 왔으나, 2009년 들어 15.5%로 그 비 이 반 수 으로 감소한 이래 

2010년에도 비슷한 비율을 유지하여 체 불편신고  16.4%를 차지함.

 2) 여행사 불편신고 련 불편내용

  ○ 2010년 수된 여행사 련 불편신고 세부 내용으로는 ‘계약조건 불이행’이 가장 많은  

37.7%를 차지했으며, 다음으로 ‘옵션상품 등 쇼핑 련’ 21.9%, ‘안내서비스 불량’ 

15.8%, ‘계약해지  환불’ 13.2%, ‘부당요  징수’ 2.6% 순으로 나타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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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○ 최근 3년간 수된 여행사 련 불편신고의 세부 내용에 따르면 작년에 비해 ‘계약조

건 불이행’ 비율이 15%이상 증가해 체 여행사 련 불편신고의 37.7%를 차지했으

며, 수 건수로는 2배 이상 증가함. 그 밖에 ‘옵션상품 등 쇼핑 련’ 신고 비율 역시 

지속 으로 증가해 2010년에는 21.9%를 차지했음. 반면에 ‘안내서비스 불량’에 한 

수 비율은 최근 3년 동안 지속 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며, ‘계약해지  환불’은 

2009년 비 감소하여 13.2%를 차지함.

  ○ 2010년 여행업 련 불편신고에 수된 여행업의 등록 업종은 일반여행업이 89건, 국

외여행업 18건, 국내여행업 7건으로 나타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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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○ 불편신고 내용에서 ‘계약조건 불이행’이 가장 많이 수된 업종은 일반여행업으로 총 

43건  34건이 일반여행업에서 발생하 음. 그 밖에 ‘옵션상품 등 쇼핑 련’, ‘안내

서비스 불량’ 등 세부 불편내용 역시 체로 일반여행업에 집 된 것으로 나타남.

  ○ 한편, ‘계약해지  환불’의 경우 국외여행업 발생건수가 6건으로 일반여행업의 7건

과 비슷한 수 으로 수됨.

  

  3) 여행사 불편신고 국 별 수 황

  ○ 2010년 여행사에 한 불편신고 114건의 54.4%가 한국인에 의한 것이었으며, 그 밖

에 외국인에 의한 여행사 련 불편신고는 일본 18.4%, 화권 18.4%, 아시아·오세아

니아 7.9% 순으로 나타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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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) 여행사 불편신고 수방법  처리방법별 황

  ○ 2010년 여행사 련 불편신고의 수방법은 인터넷이 80.7%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

화 8.8%, 팩스  서신 7.0%, 방문 2.6%, 엽서 0.9% 순으로 나타남.

  ○ 2010년 여행사 련 불편신고의 처리방법으로는 62.3%가 기 이송에 의해 처리되었으

며, 23.7%는 직 처리한 것으로 나타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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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) 여행사 불편신고 련 주요 문제

  ① 계약조건 불이행

  ○ 계약 조건 불이행 련 불편내용으로는 여행상품에 명시된 여행일정, 숙소, 식사, 항공 

좌석 등 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, 항공편 구입 후 출국·귀국 시간이 변경되거나 

경유 횟수를 잘못 알려주는 경우, 여행계약 시 약속한 특 이나 사은품을 받지 못하는 

경우 기상재해, 방송국 업 등 돌발 상황에서도 여행일정을 강행하여 여행객들이 불

편을 겪게 하고, 이에 한 한 응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나타남.

  ② 옵션상품 등 쇼핑 련

  ○ 옵션상품 등 쇼핑 련 불편은 옵션상품 불참에 따른 노골   요구와 불이익 강

요, 해외여행 도  구입한 상품으로 인한 피해(가짜상품, 바가지요 , 품질하자, 부

작용)에 한 해결 지연, 정된 여행일정 신 임의로 쇼핑을 계속해서 하도록 

강요받음 (쇼핑으로 인해 여행을 제 로 할 수 없었음) 자신이 구입한 제품의 진

여부  품질에 한 감정 요청 등으로 나타남.

  ③ 안내서비스 불량

  ○ 안내서비스 불량 련 불편은 가이드의 무성의한 안내  불쾌한 언사로 인한 심

리 ·물질  피해, 여행지에 한 가이드의 소양이 부족하여 지에 한 

한 소개를 받지 못함, 제휴 쇼핑센터나 식당을 강요하는 등 커미션을 목 으로 한 

가이드의 악의  여행일정 운 , 일정에서 이탈하려하거나 지정 식당을 거부하는 

경우 가이드가 여행객에게 박성 엄포를 놓는 등 무례한 응을 하는 경우 행 

여행사 측에서 비자 수속 요건 확인 등 기본  비에 소홀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을 

빚는 경우 등으로 나타남.

  ④ 계약해지  환불

  ○ 계약해지  환불 련 불편은 여행취소에 한 로 /여행상품비용 환불  지  

지연, 여행취소 이후 여행사의 과도한 약  요구 는 사 에 고지하지 않은 수

수료 부과, 항공권 미확보 등의 이유로 인한 여행사의 일방  여행 취소, 여행

일정, 숙소, 식사 등이 계약사항과 다른 경우 환불 요청에 한 여행사의 지  회피 

여행사 측의 실수로 비자수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여행

사의 도산으로 계약 에 한 구제 차를 문의하는 경우 등으로 나타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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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⑤ 부당요  징수

  ○ 부당요  징수 련 불편은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겨 추가 요 을 징수하게 된 경

우, 세버스 임  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아 추가요 에 해 분쟁이 발생, 

여행 로그램에 포함된 각종 요 이 과도하게 부과되어 여행객이 불편을 겪는 경우 

등으로 나타남.

  ⑥ 기타

  ○ 기타 불편사항으로는 가 항공편을 구입한 후 약 확인이 지연되어 여행계획을 

세우기 어려웠던 경우, 여행사 측에 맡긴 물품이 분실되어 이에 한 보상을 요구

하는 경우, 한국 내 공연 티켓 구입 신청 후 여행이 임박해서 티켓 구입이 불가능

하다는 통보를 받아 여행계획에 차질을 빚은 경우,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여행상품 

요 이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 경우, 공연 약을 탁한 여행

사 측에서 수증을 발 해 주지 않아 추후에 요청하는 경우 등 다양하게 수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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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) 여행사 불편신고 련 문제  해결을 한 개선 방안

  ① 추진 인 사항

소비자법 집행 감시요원 선발, 해외여행 상품 고시 요한 표시 고사항 모니터링 실시15)

   - 홈페이지를 통한 상품 고를 고행 로 보고 모니터 상에 포함

해외여행 피해 방지 요령 마련, 국민 홍보 실시16)

선진 여행문화 정착을 한 건 안  여행 캠페인 실시17)  

기념품(인삼제품) 매가격 수수료 인하18)와, 불건  선택  지에 한 자율결의19)

우수 여행상품 인증제, 우수 테마여행상품 공모 , 서비스 품질 우수기업인증제를 통해 공신

력을 이용한 여행자의 신뢰성 증

국내여행상품 모니터링 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여행상품 경쟁력 강화

여행소비자 피해를 사 에 방하고 분쟁 발생시 자율  합의를 한 ‘소비자친환경매뉴얼’

제작, 여행업 상 배포

정보제공 의무, 고지의무 강화를 포함하는 여행업 표 약  개정 건의20)  

세버스 운 자격제 도입  세버스 안 리 실태 검 실시21)

  ② 여행사 련 불편신고 감소를 한 개선책

여행업 련 정책  제도 보완

15) 공정거래 원회(11.01.13) ‘소비자법 집행 감시요원 모집공고’

    여행신문(11.01.24) ‘3월부터 여행사 라치 뜬다’

16) 문화체육 부(10.10.20) ‘해외여행 시 피해 방지 요령’

17) 서울특별시 회(10.06.29) ‘건 안  여행 캠페인 안내  동참 요청’

18) 한국일반여행업 회(10.06.04) ‘ 기념품(인삼제품) 매가격  수수료 인하 련 합동회의 결과 알림’

19) 여행신문(10.10.25) ‘곰 농장 방문 지키로’

20) 한국일반여행업 회(10.09.29) ‘국내/국외여행 표 약  련 의견 요청 

21) 국토해양부(10.04.07) ‘버스운 기사 자격제도 도입된다’

              (10.12.14) ‘국토부, 세버스 안 실태 일제 검’

22) 세계여행신문(09.11.02) ‘여행보험 가입 필요성 증 ’

23) 경제연구원(09.12.01) ‘여행업 선진화,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' p.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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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행업 선진화를 한 업계의 자구 노력

여행업 련 지도 · 감독

24) 진흥법 제14조 ‘여행업자는 여행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여행자를 보호하기 하여 문화체육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

라 해당여행지에 한 안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’ 진흥법시행규칙 제21조의2 여행사가 제공해야할 안정정보로 여권의 사

용을 제한하거나 방문·체류를 지하는 국가 목록 외교통상부 해외안 여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여행목 지(국가  지

역)의 여행경보단계  국가별 안 정보(긴 연락처 포함)로 규정하고 있음. 이를 반할 경우 사업의 등록 는 사업계획의 

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, 시설·운 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.

25) 여행신문(10.10.25) ‘[조샛별 칼럼] 잘 아는 소비자와 잘 모르는 여행사’-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결제한 경우에는 ‘할부거래에 

한 법률’이, 웹사이트에서 거래가 이 진다면 ‘ 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한 법률’이 용된다. 이 두 법률에서 소비자

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얼마든지 청약철회, 즉 계약의 취소가 가능하다. 그 뿐 아니라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. 

즉, 어떠한 형태의 약 도 여행사는 청구할 수 없다. ‘청약철회’의 권리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소비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특약

은 무용지물이 된다.

26) 경제연구원(09.12.01) ‘여행업 선진화,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' 

27) 여행신문(10.10.18) ‘유자격 가이드 의무고용제 본격 시행- 국 인바운드 업계 유자격자 확보 ’

28) 한국소비자원(10.12.09) ‘방문 매나 효도  등에서 고령자 상으로 건강기능식품 구매 강요하는 등 부당행  많아’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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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) 여행불편처리센터

1. 운 주체 : 한국일반여행업 회

2. 소재지  연락처 :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 로 49(도화동 51-1) 성우빌딩 1206호

  ○ 화/팩스 : 1588-8692 / (02)715-8694

  ○ 인터넷 : www.kata.or.kr / www.tourinfo.or.kr

  ○ E-mail : kata@kata.or.kr

3. 주요업무 : 국내․외 여행 불편신고 수․처리 업무 담  상담 재 등

4. 기 효과

  ○ 여행불편사항의 신속한 처리로 피해자  여행업체 상호간의 신뢰회복을 통한 건  여행문화 

정착

  ○ 여행업체에 한 여행불편업무가 국 지자체로 분산됨으로써, 여행자에 한 신속한 구제가 

용이하지 않는 등의 문제 을 창구 일원화로 해소

  ○ 해외여행의 요 정보 제공  여행불편에 한 주요 처리사례를 제공함으로써, 여행불편 

련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고 신속한 사후구제에 한 실질 인 도움 제공 

5. 여행불편처리 원회 원 구성․운

○ 원회는 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원으로 구성( 원장은 호선)

      - 원 구성 : 변호사 2인, 소비자단체 2인, 여행업 문가 2인, 여행 련 언론인 1인, 

           학회 1인, KATA 부회장

      - 원은 추천기 의 추천을 받아 한국일반여행업 회 회장이 

  ○ 원회의 회의는 원 과반수 출석, 출석 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

      - 법률 문가, 소비자단체, 여행업 문가 각 1인은 반드시 출석

6. 한국일반여행업 회 여행업 련 불편신고 처리 실 (2010년, 총911건)

  ○ 년 비 7.2% 감소

  ○ 신고유형  처리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   (단  : 건)

  

 ○ Inbound 15건, Outbound 844건, Domestic 52건

○ 수경로 : 직 수 790건, 련기  이송 121건(문화체육 부 40건, 한국 공사 65건, 

서울특별시 1건, 기타 지자체 8건, 기타 기  7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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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) 연도별 숙박 불편신고 수 황

  ○ 2010년 숙박 련 불편신고는 81건 수되어 체 불편신고 697건  11.6%를 차지하

는 것으로 나타남. 2005년 이래 숙박 련 불편신고는 그 비율 측면에서 모두 비슷한 

수 을 유지하고 있음. 한편 2010년 들어 숙박 련 불편신고 수 건수는 년 비 

20여건 증가했음.

 2) 숙박 불편신고 련 불편내용

  ○ 2010년 숙박 련 불편신고 내용으로는 ‘서비스 불량’이 가장 많은 28.4%, ‘시설  

생 리 불량’ 19.8%, ‘ 약취소  약 ’ 9.9% 등이 주로 수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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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○ 최근 3년간 숙박 련 불편신고 내용을 살펴보면 ‘서비스 불량’과 ‘시설  생 리 

불량’ 항목이 가장 주된 불편사항으로 그 비율이 비슷한 수 으로 유지되고 있으며, 

2010년 들어 ‘ 약조건 불이행  허 고’  ‘도난  분실’에 한 수가 다소 늘

어났음. 한편, ‘과다·부당요  징수’ 련 불편은 그 비율이 지속 으로 감소하고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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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) 숙박 불편신고 국 별 수 황

  ○ 2010년 숙박 련 불편신고 국  황은 한국 37.0%, 일본 23.5%, 화권 24.7% 등으

로 나타남.

 

4) 숙박 불편신고 수방법  처리방법별 황

  ○ 2010년 숙박 련 불편신고 수방법으로는 인터넷 56.8%, 엽서 23.5%, 화 12.3%, 

팩스  서신 4.9%, 방문 2.5%로 나타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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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○ 2010년 숙박 련 불편신고에 해 직 처리를 한 비율은 59.3%, 기 이송은 32.1%이

며 처리불가 건은 8.6%로 나타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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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) 숙박 불편신고 숙박업 형태별 불편신고 내용

  ○ 숙박 련 불편신고의 상 업체는 호텔이 45건, 일반호텔/펜션 24건, 콘도 5건, 

여  7건 등으로 나타남.

  ○ 호텔에서는 특 호텔 련 불편이 28건, 1  이하 호텔 련 불편이 17건 수되었

으며, 특 호텔과 1  이하 호텔 모두에서 서비스불량과 시설  생 리 불량이 불

편 수 내용의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.

  ○ 일반호텔/펜션에 한 불편내용으로는 서비스불량이 6건, 약취소  약 , 약

조건 불이행  허 고가 각각 4건씩을 차지하고 있음.

  ○ 콘도에 한 불편신고는 시설  생 리 불량이 4건으로 부분을 차지함.

  ○ 한편 여 에 한 불편신고 내용은 서비스불량 3건이며, 그 밖에 과다부당요 징수, 

약취소  약  등으로 구성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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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) 숙박 불편신고 련 주요 문제

  ① 서비스 불량

  ○ 서비스 불량 련 불편은 숙박업체 안내직원의 불친 한 태도 는 객실 내 물품 

요구에 해 신경질 으로 반응하는 경우, 숙박업소 내 시설 이용 시 도착순서가 

나 인 한국인 손님을 우선 으로 응 하는 경우, 숙박업소 이용 문의에 해 불

친 한 응, 호텔 측의 결혼식 진행에 불만족해 항의했으나 계자가 무성의하게 

응하는 경우 등으로 나타남.

  ② 시설  생 리 불량

  ○ 시설  생 리 불량 련 불편은 객실 내 청소상태 불량(객실 내 악취, 바퀴벌

, 이  투숙객의 내의류 발견 등), 객실 내 시설/비품 미비 는 기기 고장 등, 

욕실 수  샤워기 불량 등 시설 불량, 상하층 객실간 소음 등으로 나타남.

  ③ 약취소  약

  ○ 약취소  약 련 불편은 여행객 사정으로 약한 객실의 일부를 취소하려 

했으나 허용하지 않음, 항공일정으로 인해 원래 약을 취소하고 더 높은 의 객

실요 을 지불했으나 후에 기존 계약이 취소되지 않은 경우, 정보다 빨리 체크

아웃하게 된 경우 숙박업체 운 자가 잔 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, 여행이 취소되

어 사 에 약을 취소했으나 숙박업체 측에서 무단 취소로 분류하여 약 을 부과

한 경우 등으로 나타남.

  ④ 약조건 불이행  허 고

  ○ 약조건 불이행  허 고 련 불편은 숙박업체 치가 홈페이지에서 잘못 제

시되어 여행지 이동에 불편을 겪은 경우, 약 시 선택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

우, 고  시설을 약속받고 높은 액을 지불했으나 숙박시설 환경이 이에 못 미치

는 경우, 홈페이지에 제시한 객실 사진과 실제 환경이 무 달라서 불만족한 경우 

등으로 나타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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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⑤ 도난  분실

  ○ 도난  분실 련 불편사항으로는 투숙객의 개인 물품을 숙박업체 운 자가 임의

로 가져다 사용하거나 폐기한 경우, 객실 내 보 하던 물품이 분실된 경우, 객

실 내 도난 사건에 해 경찰을 불러달라 요청했으나 숙박업체 측에서 투숙객의 책

임으로 돌린 경우 등으로 나타남. 

  과다 부당요  징수

  ○ 과다․부당요  징수 련 불편은 외국인과 내국인 요 을 다르게 설정함, 호텔 

로슈어에 인쇄된 요  외에 추가 요 을 부과함, 객실 내 필요 물품 요구 시 계

약사항에 명시되지 않았던 추가요 을 요구하는 경우 등임.

  ⑦ 기타

  ○ 기타 불편사항으로는 자국어 TV채 이 없어 불만족한 경우, 숙박업체에 한 

불만사항을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올렸는데 이후 홈페이지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, 

숙박시설 이용료를 미리 고지하지 않고 우선 약을 강요하는 경우 등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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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) 숙박 불편신고 련 문제  해결을 한 개선 방안

  ① 추진 인 사항

가 숙박시설 확충  활성화

- 외국인 객들이 합리 인 가격으로 한국에 머물며 한국의 가정문화도 체험할 수

있는 <코리아스테이> 랜드 런칭으로 부족한 숙박시설 확보

- 가 호텔 체인 랜드 <베니키아> 객실 약 자동화 시스템 구축으로 약    

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고객은 보다 쉽고 빠르게 약 가능

- 한옥숙박환경 개선을 한 침구류 지원 등 수용태세 개선을 통한 한옥 이용자     

만족도 제고

- 우수숙박시설 <굿스테이> 지정 확   장 모니터링 통한 서비스 개선

민간 숙박시설 확충을 한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29) 

- 기존 일반 숙박시설을 호텔로 환, 숙박시설 확충을 한 특별법을 만들어    

민간호텔 건립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지원으로 외국인 객이 묵을 수 있는 객실 

확충

  ② 숙박 련 불편신고 감소를 한 개선책

여행업표 약 과 같은 <숙박업표 약 > 마련30)

- 호텔 약 취소 표 화 양식이 없어 수수료 분쟁이 발생, 원만한 해결을 해 여행

표 약 과 같이 공식화·표 화된 약  마련이 시

호텔 추가비용에 한 사항 명시31)

- 모호한 정보 제공으로 인해 이용객들이 객실 내 미니바, 주차, 엑스트라 베드(Extra 

Bed) 등을 사용하고 상하지 못했던 비용 지불로 고객 불만이 발생됨

- 약 상담시 사 에 호텔에 한 정확한 정보를 명시하고 추가 요 이 부과될 수   

있는 정보의 체계 인 리와 내용 갱신으로 고객 불만을 사  방

숙박 요 표 게시에 한 상시 검으로 성수기 바가지요  방

29) 한국일보(10.10.31) 외국 객 물결에 호텔 신축 물 

30) 세계여행신문(11.01.17) 호텔계여행신문(10.11.01) ‘호텔약 ’ 필요성 두

31) 세계여행신문(11.01.17) 호텔 추가요  ‘불만고조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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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) 연도별 택시 불편신고 수 황

  ○ 2010년 택시 련 불편신고는 64건으로 체 불편신고의 9.2%를 차지하고 있음. 

  ○ 2005년 이래 지난해까지 지속 으로 증가해 오던 택시 련 불편신고가 2010년 들어 

수건수  구성비 모두 감소함.

2) 택시 불편신고 련 불편내용

  ○ 2010년 택시 련 불편신고의 세부 불편 내용을 분류하면 ‘부당요  징수  미터기 

사용거부’가 43.8%로 가장 높은 편이며, 다음으로 ‘난폭운   우회운 ’ 18.8%, ‘승

차거부  도 하차 강요’ 17.2%, ‘운 사 불친 ’ 12.5% 순으로 나타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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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○ 택시 련 불편신고 내용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‘부당요  징수  미터

기 사용거부’ 항목은 2010년 들어 수건수와 구성비가 감소했으며, 반면에 ‘난폭운

  우회운 ’과 ‘승차거부  도 하차 강요’ 항목은 년 비 수건수와 구성비 

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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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택시 불편신고 국 별 수 황

  ○ 2010년 택시 련 불편신고 국  황은 일본이 60.9%로 가장 많으며, 다음으로 화권 

14.1%, 한국 9.4%, 미주권 7.8%, 아시아·오세아니아 4.7%, 유럽 3.1%의 순으로 나타남.

 4) 택시 불편신고 수방법  처리방법별 황

  ○ 2010년 택시 련 불편신고 수방법은 다른 유형의 불편신고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이 

가장 많은 65.6%이며, 엽서를 통한 수가 25.0%로 다른 유형 평균에 비해 다소 높

은 편임. 그 밖에 화 4.7%, 팩스  서신 3.1%, 방문 1.6%의 순으로 수되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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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○ 2010년 택시 련 불편신고 처리방법은 직 처리 10.9%, 기 이송이 54.7%이며 나머

지 34.4%는 처리불가로 나타남. 이용한 택시의 번호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번호를 일

부분만 어 신고한 경우는 신고 상을 확인할 수 없어 ‘처리불가’로 분리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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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) 택시 불편신고 련 주요 문제

  ① 부당요  징수  미터기 사용거부

  ○ 부당요  징수  미터기 사용거부 련 불편은 택시기사가 운행거리에 비해 터무

니없는 요 을 요구하거나 승차인원 수당 과 하여 실제보다 몇 배의 요 을 강제하

는 경우, 미터기를 켜지 않고 운행한 뒤 임의로 요 을 요구하는 경우, 수증

을 요구했으나 발 을 거 하는 경우, 여행지 부근에서 여행객 호객행 를 하여 

탑승하게 한 뒤 인 이 드문 곳에서 과도한 요 을 내도록 박하는 경우, 불법개

조한 미터기로 요 을 과도하게 지불하게 한 뒤 허  수증을 발 하는 행 , 의

사소통이 잘 안 된다는 구실로 미터기 이상의 요 을 받고 잔돈을 주지 않는 경우 

등 다양하게 나타남.

  ② 난폭운   우회운

  ○ 난폭운   우회운 련 불편은 고의로 먼 길로 돌아서 가거나 목 지가 아닌 

곳에 하차시키는 경우, 과속운  는 졸음운 으로 승객이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

경우, 고의로 목 지와 상 없는 지역을 우회하고, 인 이 드문 곳으로 차를 몰아 

승객이 공포를 느 던 경우 등으로 나타남.

  ③ 승차거부  도 하차 강요

  ○ 승차거부  도 하차 강요 련 불편은 목 지 약도와 한  주소 등을 제공했음

에도 운 기사 임의로 길을 선택해 결국 목 지 도착에 실패한 경우, 승객을 가려 

태우기 해 탑승 에 목 지를 말하게 하고 승차거부를 하는 경우, 차를 타려는 

의사를 표 했지만 빈 택시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, 여행객이 원하는 목 지 

치를 모른다는 이유로 승차거부를 하는 경우 등임.

  ④ 운 사 불친

  ○ 운 사 불친 련 불편은 잔돈을 요구하는 승객에게 화를 내는 경우, 탑승  

불편을 신고하기 해 차량 번호를 확인하는 승객에게 국 을 모독하는 발언과 욕설

을 하며 박하는 경우, 외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던 택시 기사가 상황이 불리해지

자 한국말로만 반박을 하는 경우 등으로 나타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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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⑤ 기타

  ○ 기타 불편사항으로는 택시기사가 탑승도 하지 않은 외국인 여행객의 돈을 강탈해 

가는 경우, 형택시 연락처 정보 등이 없어서 불편을 겪은 경우, 외국인 여행객

에게 장거리 여행지 이동을 택시로 하도록 권유하고 과도한 요 을 요구하는 경우 등

의 내용이 포함됨.

 6) 택시 불편신고 련 문제  해결을 한 개선 방안

  ① 추진 인 사항

택시사업자가 부담하는 카드 수수료 인하로 카드결제 거부 행  감소와 시민이용 편

의 도모32)

카드택시에서 선후불 교통카드 결제시 안심귀가서비스 제공33)

- 서울 랜드콜택시에서 제공되던 안심귀가서비스를 카드결제 택시까지 확 하여 보

호자에게 탑승상황을 알리는 문자 송과 홈페이지를 통해 이동 경로의 치를 실시

간으로 확인 가능

택시 호객행 ·승차거부 등 각종 불법행  근 을 한 합동단속 강화34)

- 김포국제공항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  근 을 해 택시 승강장에 CCTV와 방

송장비를 추가 설치하여 불법행  상시 모니터링과 합실내 택시이용과 불편사항 

수를 한 데스크 설치 등 추진

    - 택시기사 교육  계도와 취약시간  외국인 상 호객행  등 단속 강화

  ② 택시 련 불편신고 감소를 한 개선책

외국인 상 부당요  강요 다발지역에 CCTV를 활용한 불법행  단속과 지도 도우

미 배치  외국인 택시 용 승차장 설치

택시 뒷좌석에도 차량번호를 기재하여 외국인 탑승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개선 

택시운 자에 한 외국인 상 ·불법 행  가  처벌 규정 마련

택시운 자의 직업의식 제고와 자질향상을 한 업계  계기 의 친  서비스 교

육 강화

32) 서울특별시 보도자료(11.01.18) 택시카드 수수료 인하로 카드 결제 거부 인다

33) 서울특별시 보도자료(11.01.12) 이제 카드결제택시도 안심귀가서비스 제공한다

34) 이데일리(11.01.19) ‘공항택시 호객행 ·승차거부 뿌리뽑는다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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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) 연도별 공항  항공 불편신고 수 황

  ○ 2010년 공항  항공과 련한 불편신고는 47건으로 체 불편신고 697건  6.7%를 

차지함.

  ○ 2005년 공항  항공 련 불편신고가 34건 수된 이래 체 불편신고  차지하는 

비율이 2009년까지 지속 으로 감소해 왔으나, 2010년 년 비 수건수가 2배 이상 

증가하고 구성비 역시 3.4% 높아짐.

 2) 공항  항공 불편신고 련 불편내용

  ○ 2010년 공항  항공 불편신고 련 세부 불편 내용에는 ‘공항버스’ 련 불편이 가장 

많은 34.0%를 차지하며, ‘항공사 운 리 미흡’ 29.8%, ‘공항시설 이용’ 23.4% 순으

로 나타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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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○ 최근 3년 동안의 세부 불편내용 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년 비 공항버스 련 불편

신고 비율이 3배 이상 증가했으며, 공항시설 이용 련 불편도 년 비 증가했음. 

  ○ 한편, 항공사 운 리에 한 신고 수 건수는 증가했으나 구성비는 감소했으며, 

CIQ 련 불편사항도 감소세를 보임.  

35) CIQ란 Customs, Immigration, Quarantine의 약자로 세 , 출입국, 검역을 의미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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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) 공항  항공 불편신고 국 별 수 황

  ○ 2010년 공항  항공 련 불편신고 국  황은 일본이 가장 많은 42.6%를 차지하고 

있으며, 한국 29.8%, 화권 21.3% 순으로 나타남.

 4) 공항  항공 불편신고 수방법  처리방법별 황

  ○ 2010년 공항  항공 련 불편신고 수방법으로는 인터넷을 통한 수 비율이 

78.7%를 차지하고 있으며, 다음으로 엽서 10.6%, 화 6.4% 등으로 나타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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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○ 2010년 공항  항공 련 불편신고  78.7%는 직 처리 되었으며, 기 이송 19.1%, 

처리불가 2.1% 등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직 처리 비율이 높은 편임.



III

- 63 -

 5) 공항  항공 불편신고 련 주요 문제

  ① 공항버스

  ○ 공항버스 련 불편사항으로는 공항버스 기사가 승객에게 불친 하게 하거나 부

한 언행을 하는 경우, 공항버스에 빈 좌석이 없어 서서 가는 불편을 겪은 경

우, 정류장마다 오래 정차해서 운행시간이 지연되어 항공편 탑승에 차질이 우려되

었던 경우, 하차벨을 으나 정차하지 않고 통과한 경우, 공항버스 탑승시 

맡긴 수하물이 분실된 경우 등으로 나타남.

  ② 항공사 운 리 미흡

  ○ 항공사 운 리 미흡 련 불편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운항 일정 변경에 해 책임

이 없다는 식의 무성의한 태도로 일 하는 경우, 기내식이 입에 맞지 않아 식사에 

불편을 겪은 경우, 기내에 두고 내린 수하물을 찾아달라는 요청, 항공일정 지연

이나 변경에 해 별다른 해명이나 공지가 없어 불편을 겪은 경우, 한국국  항공

편에서 한국인 승객에게만 특별 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 등으로 나타남.

  ③ 공항시설 이용

  ○ 공항시설 이용 련 불편은 공항 내에서 환  시 액이 잘못 지 되거나 오류가 

있어 불편을 겪은 경우, 공항 내 안내시설  각종 시설 이용  직원의 불친 하

거나 부 한 태도에 한 불만, 공항 내 시설에 문의 화를 했으나 통화가 안된 

경우 등으로 나타남.

  ④ CIQ 련

  ○ CIQ 련 불편은 입국수속 직원이 불친 하게 응 해서 불쾌했음, 짐 수색 

에 김치를 마음 로 개 해서 불편을 겪은 경우 등임.

  ⑤ 기타

  ○ 기타 불편사항으로는 공항 주변에 택시기사를 사칭한 자가 강제로 차량을 이용하

도록 유도하고 부당한 요 을 요구하는 등 불법행 를 한 경우, 공항에 한 정보

를 얻기 해 온라인 홈페이지에 속했으나 언어지원이 안 되는 등 불편을 겪은 경

우, 공항 주변의 택시기사들이 싸우거나 욕설을 하는 등 여행객의 불안을 조성하

는 경우 등으로 나타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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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) 공항  항공 불편신고 련 문제  해결을 한 개선 방안

  ① 추진 인 사항

공항버스-택시 환승 할인제 실시36), 인천공항철도 완 개통37)으로 이동편의성 개선

항공기 지연 결항에 한 피해 보상 법제화 추진38)

외국항공사 특별 리 상 안 리 강화39), 지연 결항률  사고이력 안 정보 공개40)

인터넷 체크인 시스템 도입으로 탑승수속 기시간 단축

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해 안내센터의 치  기능 통합41)

외국인 여행자의 휴 품 통 과정의 불편 해소를 해 외국어 도우미 배치

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 실시로 신속성 제고42) 

택시 불법행  근 을 해 CCTV를 활용한 불법행  체증, 택시승차장 지역에 지도 

도우미 상시배치, 합실내 택시이용 불편사항 수를 한 데스크 설치 등의 방안을 

추진43)

  ② 공항  항공 련 불편신고 감소를 한 개선책

상시 검 체계 강화  방 책 마련

36) 서울신문(10.12.01) ‘서울시, 인천공항버스 - 택시 환승 할인’

37) 뉴데일리(10.12.28) ‘공항철도 완 개통으로 택시 쟁도 듯’

38) SBS TV(10.08.12) ‘항공기 지연·결항 법으로 보상 내년부터 시행’

39) 여행신문(10.04.05) ‘국토부, 외국항공사 안 리 강화’

40) 국토해양부(10.10.27) ‘외국항공사 최신 안 정보 클릭하면 뜬다~!’

41) 아주경제(10.11.04) ‘인천공항, 흩어진 정보 한 곳에 모아서 제공한다’

42)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(10.07.02) ‘[인천공항]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 시행 2년, 3백96만명 이용!!’

43) 이낸셜뉴스(11.01.19) ‘한국공항공사 서울시 등 김포공항 불법행  근  나서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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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) 콜밴 련 불편내용

  ○ 콜밴 련 불편은 신고건수가 상 으로 높아 2010년부터 ‘기타’ 유형에서 분리되어 

독립 인 유형으로 분류되게 되었음.

  ○ 지난 한 해 동안 수된 콜밴 련 불편사항은 총 46건으로, ‘공항  항공’ 불편에 

이어 불편유형  6번째로 높은 빈도를 보임.

  ○ 2010년 콜밴 련 세부 불편 내용에는 ‘과다요 징수’가 56.5%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

하며, ‘택시유사표시’ 17.4%, ‘무등록 차량’ 13.0%, ‘기타’ 13.0% 등이 포함됨.

44) 행 소비자분쟁해결규정이나 항공운송약 에 ‘기상상태, 공항사정, 항공기 속 계, 안 운항을 한 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
가항력 인 사유’로 인한 운송 불이행에 해서 사업자의 면책규정을 두고 있음

45) 액체류 기내반입 제한 규정(김치, 화장품, 한약 등 포함) 발효로 탁수하물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 1백ml 이내로 휴 가 제한됨

(07.03.01~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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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) 콜밴 련 불편신고 국 별 수 황

  ○ 2010년 콜밴 련 불편신고 국  황은 일본이 43.5%로 가장 높으며, 다음으로 화권 

23.9%, 아시아·오세아니아 13.0%, 한국 10.9%, 미주권 6.5%, 유럽 2.2% 순으로 나타남.

 

3) 콜밴 불편신고 수방법  처리방법별 황

  ○ 콜밴 련 불편신고 수방법에는 인터넷이 65.2%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, 엽서 26.1%, 

방문 4.3%, 화, 팩스  서신 각 2.2%로 나타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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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○ 콜밴 련 불편신고에 한 처리방법으로는 기 이송 30.4%, 직 처리 6.5% 외에 차

량번호가 악되지 못해 처리불가로 분류된 사안이 63.0%를 차지해 처리불가 비율이 

높은 편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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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) 콜밴 불편신고 련 주요 문제

  ① 과다요  징수

  ○ 과다요  징수 련 불편은 주행 거리  이동 시간에 비해 과다한 요 이 미터기

로 청구되는 경우, 과다한 요 으로 발행된 수증이 조작된 경우, 기사가 강

제로 탑승하게 한 뒤 박/강제에 의해 과다한 요 을 지불하게 하는 경우, 요

이 지나치게 빨리 올라가 미터기 조작이 의심되는 경우 등으로 나타남. 

  ② 택시유사표시

  ○ 택시유사표시 련 불편은 외국인 객을 호객하기 해 모범택시와 동일한 색상 

차량에 미터기를 부착하고 업을 하는 경우로 미터기가 지나치게 빨리 올라가 항의

하는 경우 박/강제에 의해 요 을 받아 내거나, 경찰이 개입하면 도주하는 등의 

행태로 나타남.

  ③ 무등록 차량

  ○ 무등록 차량 련 불편은 무등록 차량이 불법 으로 택시 업을 하다가 고객 불

편으로 신고된 경우, 지불 요 이 과도하게 산정된 수증의 차량번호와 연락처가 

허 로 기재되어 차량등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임.

  ④ 기타

  ○ 기타 콜밴 련 불편은 기사 불친 로 도  하차 했는데 트 크의 짐을 회수하지 

못해 신고한 경우, 외국인 객 상 숙박업체 직원이 외국인 여행객 상 택시 

기사의 과도한 요  청구 건에 해 단속을 요청하는 것 등으로 나타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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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) 콜밴 불편신고 련 문제  해결을 한 개선 방안

  ① 추진 인 사항

부당요 , 택시 유사표시 콜밴 단속 강화46)

- 불법 미터기를 사용하여 부당요 을 징수하는 콜밴에 한 단속과 유사표시행  등 

법규 반을 3회 이상 하는 경우 면허취소가 가능하도록 법개정 요청

- 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정책을 해하는 콜밴의 부당요  징수 근  

방안 모색

콜밴의 불법행  근 을 해 처분 강화47)

- 일부 콜밴 사업자들이 외국인을 상 로 호객행   바가지요  등 불법행 로 

국격을 훼손시키고 있어 련법령 반차량에 해 처분 강화

- 콜밴 화물차량이 련법령을 반하는 경우 과징  부과처분 신 업 정지     

과태료 처분

- 미터기사용, 택시유사표시 운행정지·300만원 과태료 부과

불법 개조, 불법 미터기 설치 콜밴의 택시 업 발48) 

- 법 으로 화물자동차로 분류된 콜밴은 바가지요 에 해 징계를 할 수 없어 임의

조작 미터기와 표시등 설치 발

인천공항에 콜밴 용 승차  설치 건의49)

- 부당요  징수 등 문제 해소를 해 콜밴 용승차  설치, 운송요  안내, 주차

기 공간 확보, 안내방송 개선 등을 건의

② 콜밴 불편 감소를 한 개선책

콜밴 표  요 제  바가지요 에 한 징계 법규정 마련 

형택시와 동일한 색상 사용을 지하여 외국인이 택시와 다른 차량임을 인지할 수 

있도록 개선

피해 상습 발생지역에 단속용 감시카메라 설치  외국어가 가능한 승차 도우미 배치 

요  규정을 만들고 공인요 을 용할 수 있도록 요 체계를 법제화하거나 차령을 

제한하는 등 제도  개선

46) 교통신문(10.11.30) 부당요  징수 콜밴 ‘뿌리 뽑는다’ 
47) 교통신문(10.12.21) 국토부, 콜밴 불법행  업정지, 과태료 등 처분 강화 요청 
48) 조선닷컴(10.11.18) 외국인에 택시요  5배 바가지, 국가  망신이라 끝까지 추

49) 교통신문(11.02.15) 인천공항에 콜밴 용승차  마련해주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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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) 연도별 음식  불편신고 수 황

  ○ 2010년 음식 련 불편신고는 체 697건  37건으로 집계되며, 체 불편신고  

5.3%를 차지함.

  ○ 2005년 이후 음식 련 불편신고는 20건 내외 수 을 유지하고 있었으나, 2009년 들

어 31건으로 증가하 으며, 2010년에는 37건으로 소폭 상승했으며 구성비 역시 5.3%

로 다소 상승함.

 

 2) 음식  불편신고 련 불편내용

  ○ 2010년 음식  불편신고의 세부 불편 내용은 ‘비싼 음식가격  가격표시 불량’이 

27.0%, ‘부당요  청구’ 24.3%, ‘음식품질  생 리 상태 불량’  ‘서비스 불량’ 

각각 18.9%, ‘기타’ 10.8%로 구성되어 있음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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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○ ‘비싼 음식가격  가격표시 불량’ 련 불편신고는 2009년 년 비 2배 이상 증가한 

이래 2010년에는 10건으로 다소 감소한 반면, ‘부당요  청구’는 2010년 9건으로 년

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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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) 음식  불편신고 국 별 수 황

  ○ 2010년 음식 련 불편신고 국  황은 일본이 56.8%로 가장 많고, 한국 21.6%, 

화권 16.2%, 미주권  아시아/오세아니아 각각 2.7%로 나타남.

 

4) 음식  불편신고 수방법  처리방법별 황

  ○ 2010년 음식  불편신고 수 방법은 인터넷이 가장 많은 70.3%, 엽서 16.2%, 화 

8.1%, 팩스  서신 5.4%로 나타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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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○ 2010년 음식  불편신고 처리 방법은 기 이송이 59.5%, 직 처리 35.1%, 처리불가 

5.4%로 나타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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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) 음식  불편신고 련 주요 문제

  ① 비싼 음식가격  가격표시 불량

  ○ 비싼 음식가격  가격표시 불량 련 불편은 식사 후 높은 음식 가격에 해 이

의를 제기하며 수증을 요구했으나 주지 않거나 간이 수증만을 발 함, 메뉴

의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산을 하게 함(외국인 메뉴 을 따로 운용함), 통상

 음식가격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함, 길거리 음식물 가격 불만 

등으로 나타남.

  ② 부당요  청구

  ○ 부당요  청구 련 불편사항으로는 신용카드로 지불한 식사 액이 귀국 후 이  청

구되거나, 몇 배로 청구된 사실을 발견하고 이에 한 처리를 원함, 안내받은 음식

가격에 따른 잔돈을 거슬러 주지 않고 이에 한 해명도 없는 경우, 의사소통이 어

려운 외국인 객이라고 실제 주문한 메뉴보다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경우, 유흥

주 에서 바가지요 을 산정하고 이에 해 해명을 요구하자 남자 직원을 내세워 박

하는 경우 등으로 나타남.

  ③ 음식품질  생 리 상태 불량

  ○ 음식품질  생 리 상태 불량 련 불편은 음식 에서 식사 후 복통, 설사 등 

건강상에 문제가 발생함, 음식물에서 머리카락, 이쑤시개 등 이물질이 발견됨, 

음식 재료  구성이 기 에 못 미치는 경우 등으로 나타남.  

  ④ 서비스 불량

  ○ 서비스 불량 련 불편은 주문한 음식이 무 늦게 비됨, 렴한 메뉴를 주

문하려 하자 다른 음식 으로 가도록 권유함, 어린 자녀나 애완동물 등 동반자  

일부의 입장을 제한해서 불편을 겪음, 음식  직원이 불친 하게 응 하거나, 주문 

시 요청한 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은채 서빙된 경우 등으로 나타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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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⑤ 기타

  ○ 기타 불편사항으로는 음식 에서 직원 실수로 상해를 입었으나 한 조치를 취

해주지 않아 신고함, 음식 에서 분실한 물품을 인도받기로 했으나 추후 다시 분

실되었다는 통보를 받아 회수하지 못한 경우, 음식 의 호객꾼이 도로를 거해 

운행에 불편을 겪은 경우 등임.

 6) 음식  불편신고 련 문제  해결을 한 개선 방안

  ① 추진 인 사항

한식체계화  외래 객 음식서비스 개선

서울안심먹을거리 인증제로 고객의 안  식품 선택과 소비 편의 제공  업체의 안

식품취  의욕 제고50)

음식  원산지표시 검51)

- 원산지 거짓(허 )표시, 미표시, 원산지증명서 미보 으로 발된 업소를 자치구에 

통보하여 고발  과태료 부과 등 제제 조치

- 지속 인 지도· 검과 홍보를 통해 음식  원산지 표시를 정착시켜 믿고 이용할 수 

있는 환경 조성

특구지역 음식  생 평가52)

- 국내외 객 방문이 많은 인사동, 명동, 남 문시장  이태원 지역 등 음식  

1,609개소에 해 생등 평가 실시

- 서울의 자랑스러운 한국음식 , 모범음식 에 하여 생등  평가를 실시하고 일정 

수  이하 음식 은 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정을 취소할 계획

50) 서울특별시 보도자료(10.12.31) 서울안심먹을거리 인증제 시행 1년, 업소 반이 매출 올라

51) 서울특별시 보도자료(10.12.28) 서울시 연말연시 비 형·한정식 음식  원산지 표시 반 발

52) 서울특별시 보도자료(10.11.25) 음식 생! 이곳에서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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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형 음식  인증사업53)

- 방한 국 객이 깨끗한 환경에서 친 한 서비스를 받으며 선호하는 다양한 메뉴

를 맛볼 수 있도록 하여 높은 음식 만족도를 이끌어 내고 한국음식도 요한 

자원으로 만들어 국 객 유치 증

소규모 식품 객업소에 한 생지도서비스 실시54)

  ② 음식 련 불편신고 감소를 한 개선책

메뉴  외국어 병기와 차별  요 의 외국인 메뉴  사용을 규제하는 법규정 마련

모범음식  기 과 리 강화로 음식의 질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만족도 제고

노  음식  피해 방을 해 객 이용 자제 홍보

음식  업자, 종업원의 생교육  친 교육 강화 

53) 서울특별시 보도자료(10.11.17) 서울시, 국 객 입맛 사로잡을 ‘서울형 음식 ’인증제 도입

54) 서울특별시 보도자료(11.02.17) ‘서울시 식품안 ’, 소비자식품 생감시원이 나선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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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) 연도별 분실  도난 불편신고 수 황

  ○ 2010년 분실  도난 련 불편신고는 체 불편사항 697건  37건으로 5.3%를 차지함.

  ○ 2005년 이래 분실  도난 련 불편은 2007년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20건 미만을 

유지해 왔으나 2009년 들어 30건으로 다소 증가하 고, 2010년에는 좀 더 증가해 37

건을 기록함.

 2) 분실  도난 불편신고 국 별 수 황

  ○ 2010년 분실  도난 련 불편신고를 수한 신고인 국 으로는 일본이 64.9%로 가

장 많고, 화권 18.9% 등으로 집계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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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) 분실  도난 불편신고 수방법  처리방법별 황

  ○ 2010년 분실  도난 련 불편신고는 인터넷 51.4%, 화 45.9%로 화 비율이 다른 

유형에 비해 높은 편임.

  ○ 2010년 분실  도난 련 불편신고는 모두 직 처리됨.

 

 4) 분실  도난 련 문제  해결을 한 개선 방안

외국인 객 수용태세 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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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) 연도별 종사원 불편신고 수 황

  ○ 2010년 종사원 련 불편신고는 31건으로 체 불편신고 697건  4.4%를 차지하

고 있음. 종사원 련 불편신고 비율은 2006년 9.9%를 최고 으로 한 뒤 감소하

으며, 이후 지난해까지 감소된 5% 미만 비율을 2010년에도 유지하고 있음.

 2) 종사원 불편신고 련 불편내용

  ○ 2010년 종사원 련 불편내용은 ‘응 태도 불량  불친 ’ 51.6%, ‘무성의한 태

도’ 22.6%, ‘미숙한 안내서비스’ 9.7% 등으로 나타남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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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○ 최근 3년간 응 태도 불량  불친 련 불편 수 건수는 지속 으로 증가해 오고 

있으며, 무성의한 태도  미숙한 안내서비스의 경우 2010년에도 2009년 수 을 비슷

하게 유지한 것으로 나타남.

 3) 종사원 불편신고 국 별 수 황

  ○ 2010년 종사원 련 불편신고를 수한 국  분포는 한국 35.5%, 일본 35.5%, 

화권 12.9%, 아시아/오세아니아 9.7%, 미주권과 유럽 각각 3.2%로 나타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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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) 종사원 불편신고 수방법  처리방법별 황

  ○ 2010년 종사원 련 불편신고는 인터넷 83.9%, 화 9.7%, 엽서  방문 각각 

3.2%로 나타남. 

  ○ 2010년 종사원 련 불편신고는 51.6%가 기 이송으로 처리되었으며, 직 처리 

41.9%, 처리불가는 6.5%로 나타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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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) 종사원 불편신고 련 주요 문제

  ① 응 태도 불량 는 불친

  ○ 응 태도 불량 는 불친 련 불편은 지  시설 내 안내직원이 이용

객에게 고압 이고 무례한 언행을 한 경우, 지 이용 련 문의에 해 불친

하게 응 하는 경우, 외국인 이용객이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차별  우를 하는 

경우 등으로 나타남.

  ② 무성의한 태도

  ○ 무성의한 태도 련 불편은 안내소 직원들이 여행객 문의에 무성의하게 응 하

는 경우, 안내소 직원의 교 시간이거나 퇴근 이후 안내받지 못한 경우 등임. 

  ③ 미숙한 안내서비스

  ○ 미숙한 안내서비스 련 불편으로는 안내 직원이 여행객의 문의에 해 답변

할 수 있는 사  지식을 갖추지 못한 경우,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안내직원이 없어 

외국인 여행객이 안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등임.

  ④ 기타

  ○ 종사원 련 기타 불편사항으로는 마사지/네일아트 등 뷰티 련 서비스 이용 후 

불만족에 해 한 조치를 받지 못한 경우 등으로 나타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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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) 종사원 불편신고 련 문제  해결을 한 개선 방안

  ① 추진 인 사항

국 안내소 서비스 개선을 한 안내소 운  지침 발간‧보

국 안내원의 정보제공 서비스 수  향상을 한 교육 지원  정보안

내시스템(i-net) 운  활성화

국 안내소 서비스 수  진단을 한 모니터링 실시, 자율  개선 유도  개선

책 마련 

업 종사자를 한 호스피탤리티 교육 실시, 외래 객 별 서비스 매뉴얼 제

작  배포

  ② 종사원 련 불편신고 감소를 한 개선책

객  근무자의 서비스 능력 향상을 한 노력

55) 국민일보(10.03.01) ‘외국인 안내 통역원 내쫓는 1번지 강원도 퇴직  안주려 10개월되면 사직 강요’

56) 여행신문(10.11.29) ‘[박 일 칼럼]매표소 유감’



- 84 -

 1) 기타 불편신고 황  주요 내용

  ○ 2010년 불편신고  주요 유형 외에 기타로 분류된 사안은 체 불편신고 697건  

40건이며, 체 불편신고  구성비는 5.7%를 차지하고 있음. 이는 년 비 큰 폭으

로 감소된 것으로 2009년까지는 기타에 콜밴, 철도  선박 유형이 포함되었으나 

2010년부터 분리한 때문임.

 2) 기타 불편신고 국 별 수 황

  ○ 기타 유형으로 분류된 불편신고를 수한 40명의 국 은 한국 55.0%, 일본 37.5%등

으로 나타남.

 3) 기타 불편신고 수방법  처리방법별 황

  ○ 기타 유형으로 분류된 불편신고 수 방법은 인터넷 57.5%, 화 27.5%, 엽서 12.5% 

등으로 나타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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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○ 기타 유형에 한 처리방법으로는 기 이송 47.5%, 직 처리 37.5%, 처리불가 15.0%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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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) 기타 불편신고 주요 신고 내용

  ○ 기타 유형 불편신고 내용에는 자가운 으로 지 이동  도로사정이 좋지 않

아 사고 험을 겪은 경우, 지 주변 시설이 노후해서 보수를 요함, 여행 

 사고로 상해를 입어 보험 련 내용을 문의, 시설 주변에 장애인을 한 환

경이 미비하여 휠체어 이용 시 어려움을 겪음, 국내 연 인의 공연 티켓을 매했

으나 공연이 취소되어 환불 신청  이에 한 처리과정을 문의하는 등 다양한 신고

내용이 포함됨.

5) 기타 불편 련 문제  해결을 한 개선 방안

 

국인 개별 객 유치를 한 여행사 보증제도 도입  개별 객 문 가이드

북 제작57)

소외계층의 국내여행 활성화를 해 장애인 가이드북 <함께하는 여행>발간58)

주한 외국인의 국내여행 활성화를 해 문  국내여행 안내책자 

발간

서울지리정보 포털시스템에 외국인 객을 한 문화제험지와 도보  코스 정

보 제공

서울거주 외국인들에게 생활불편을 원스톱으로 해결해주는 서울 로벌센터 홈페이지 

개편으로 외국인과의 소통 강화  상담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모바일웹환경을 구축하

여 서울생활의 다양한 정보 제공과 불편 해결

57) 한국 공사 보도자료(10.07.07) 이제 국도 ‘개별 객’ 시

58) 한국 공사 보도자료(10.12.29) 장애인 한 가이드북, <함께하는 여행> 발간

59) 한국 공사 보도자료(10.12.29) 주한외국인 상 국내여행 안내책자 <Plan Your Trip Korea> 발간

60) 서울특별시 보도자료(11.01.04) 서울 GIS포털, 외국인 객 한 19곳 코스 담았다

61) 서울특별시 보도자료(11.02.01) 서울 로벌센터 홈페이지, 외국인 높이에 맞춰 면 개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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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) 연도별 불편 외 사항 수 황

  ○ 2010년 불편 외 사항으로 감사내용, 여행소감 등이 53건 수되었음. 2007년 23건, 

2008년 24건에 이어 2009년에는 년 비 10건 이상 증가했고, 2010년에는 20건 가

까이 증가함.

 2) 불편 외 사항 국 별 수 황

  ○ 2010년 불편 외 사항 국 별 수 황은 일본 45.3%, 화권 18.9%, 미주권 13.2% 순으

로 나타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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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) 불편 외 사항 수 내용

  ○ 2010년 불편 외 사항으로 감사내용 구체 인 내용에는 안내소/공사 불편신고센

터의 처리에 한 감사, 한국여행에 한 소감, 정  인상, 여행 가이드, 택시

기사, 숙박업체, 쇼핑센터에 한 칭찬/감사, 한국의 여행환경에 한 정  평

가, 시설 종사원의 친 한 서비스에 한 감사 등이 주로 언 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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Ⅳ

  ○ 2010년 수된 750건의 불편신고  불편 외 사항 53건을 제외한 불편사항 697건에 

한 분류 결과 쇼핑이 가장 많은 144건으로 20.7%를 차지했으며, 여행사 16.4%(114

건), 숙박 11.6%(81건), 택시 9.2%(64건), 공항  항공 6.7%(47건)의 순으로 나타남.

  ○ 2009년과 비교하면 쇼핑, 택시, 종사원 련 불편신고 비율은 다소 감소한 반면, 

여행사, 숙박, 공항  항공, 음식 , 분실  도난, 버스 등 부분의 항목에 한 불

편신고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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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○ 불편 외 사항을 포함한 2010년 체 불편신고 750건에 한 국 별 분포 황에 따

르면 일본이 43.2%로 가장 높고, 한국 24.0%, 화권 19.5%, 아시아·오세아니아 5.9% 

등의 순으로 나타남.

  ○ 일본인  한국인의 비율이 감소한 반면, 화권, 아시아·오세아니아 등의 비율이 모

두 증가했으며, 그 에서도 화권 여행객의 수 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함.

  ○ 2010년 신고방법별 황으로는 인터넷이 가장 많은 70.1%로 가장 많고, 엽서 13.6%, 

화 10.0%의 순으로 나타남.

  ○ 2009년 비 인터넷을 통한 수 비율은 소폭 증가했으며, 화, 팩스  서신 등 방

법을 이용한 비율은 다소 감소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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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○ 2010년 750건의 체 불편신고 가운데 불편 외 사항인 감사내용 7.1%를 제외하

면, 불편사항에 한 처리는 직 처리 46.0%, 기 이송 33.6%, 처리불가 13.3% 순으

로 나타남.

  ○ 년 비 직 처리와 기 이송, 처리불가 비율은 비슷한 수 을 유지하고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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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) 불편유형  수방법별 국  분포 황

  ○ 내국인 신고 비율이 높은 불편유형은 여행사, 숙박, 종사원이며, 일본 여행객의 

신고 비율이 높은 불편유형은 분실  도난, 쇼핑, 택시, 음식  등임. 한편 화권 

여행객은 쇼핑, 숙박, 콜밴 등에 한 불편신고 비율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편임.



- 94 -

  ○ 화권은 인터넷 수 비율이 다소 높고, 유럽은 엽서, 일본은 팩스  서신 등 방법

을 통한 수 비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편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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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) 주요 불편유형별 세부 불편내용  개선방안

  ① 쇼핑

  ○ 2009년에 비해 수건수와 구성비가 소폭 감소한 쇼핑 련 불편사항의 세부 내용은 

탁송지연  내역오류(25.7%), 환불  제품교환(18.1%), 제품  맞춤불량(11.8%) 등

으로 구성됨.

  ○ 주요 개선 방안으로는 쇼핑  활성화를 한 제도  개선, 쇼핑 련 소비자 구제 

시스템 구축, 객 부가가치세 환  등의 사안들을 추진 에 있으며, 그 밖에 재

래시장의 외국어 홈페이지 운 , 소비자 상담센터의 외국어 응  서비스 마련 등 외

국인의 쇼핑 편의성 제고를 한 방안이 제안됨.

  ② 여행사

  ○ 내국인 신고 비율이 높은 여행사 련 불편사항의 세부 내용으로는 계약조건 불이행

(37.7%), 옵션상품 등 쇼핑 련(21.9%), 안내서비스 불량(15.8%) 등이 주로 수됨.

  ○ 주요 개선방안으로는 소비자법 집행 감시요원 선발, 해외여행 피해방지 요령에 한 

홍보, 우수 여행상품 인증제 운 , 여행업 표 약  개정 건의 등이 재 추진 에 

있으며, 그 밖에 여행업 련 각종 정책  제도  보완, 여행업 선진화를 한 업계

의 자구 노력, 여행업 련 지도 · 감독 등의 방안이 제안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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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③ 숙박

  ○ 2005년 이래 비슷한 수 을 유지해 오던 숙박 련 불편신고는 2010년 들어 다소 증

가했으며, 주요 불편내용은 서비스 불량(28.4%), 시설  생 리 불량(19.8%), 약

취소  약 (9.9%) 순으로 나타남.

  ○ 주요 개선방안으로는 가 숙박시설 확충  활성화, 민간 숙박시설 확충을 한 

규제 완화  세제 지원 등이 추진 에 있으며, 그 밖에 여행업표 약 과 같은 

<숙박업표 약 > 마련, 호텔 추가비용에 한 사항 명시, 숙박 요 표 게시에 한 

상시 검 등이 제안됨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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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④ 택시

  ○ 2009년까지 지속 으로 구성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던 택시 련 불편신고는 2010년 

64건으로 다소 감소했으며, 여 히 일본인 신고 비율이 60.9%로 높은 편임. 

  ○ 주요 불편내용으로는 부당요  징수  미터기 사용거부(43.8%), 난폭운   우회운

(18.8%), 승차거부  도 하차 강요(17.2%) 순으로 나타남. 

  ○ 주요 개선방안으로는 카드결제 활성화를 통해 시민 편의 도모, 선후불 교통카드 결제

시 안심귀가서비스 제공, 택시 련 불법행  근 을 한 합동단속 강화 등이 추진 

이며, 그 밖에 CCTV를 활용한 불법행  단속, 택시번호 뒷자리에도 차량번호 표

기, 외국인 상 불법 행  가 처벌 등이 제안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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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⑤ 공항  항공

  ○ 2010년 불편신고  47건이 공항  항공 련 불편사항으로 분류되었으며 2009년

비 련 신고 수가 2배이상 늘어남

  ○ 세부 불편내용은 공항버스(34.0%), 항공사 운 리 미흡(29.8%), 공항시설 이용

(23.4%) 등으로 나타남. 

  ○ 주요 개선방안으로는 련 환경  종사원에 한 상시 검 체계 강화  방 책 

마련 차원에서 운 자 상 친  교육, 항공사 안 리 강화, 안 정보 공개 등의 

방안이 추진 에 있음.

  ○ 그 밖의 개선방안에는 운항 일정 변경  취소 시 신속한 고객 사 보 시스템 실

시, 불이행 사항에 한 소비자분쟁해결기  마련, 외국인 객 부가세 환  차 

세부 안내문 게시  로세스 간소화, 각종 제한 규정에 한 온·오 라인 홍보 실

시, CIQ 지역 내의 동시통역시스템 확  등이 언 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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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⑥ 콜밴

  ○ 2009년까지 기타사항으로 분류되었던 콜밴 련 불편신고가 2010년 46건으로 별도로 

분류되었으며, 세부 불편내용은 과다요 징수(56.5%), 택시유사표시(17.4%), 무등록차

량(13.0%)의 순으로 나타남.

  ○ 주요 개선방안으로는 부당요 과 택시유사표시 콜밴에 한 단속 강화, 불법행  차

량 발 등 제도  조치 등이 시행 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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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⑦ 음식

  ○ 2010년 37건의 불편사항이 수된 음식 련 불편신고는 2009년 31건에 비해 소폭 

상승했으며, 세부 불편 내용은 비싼 음식가격  가격표시 불량(27.0%), 부당요  청구

(24.3%), 음식품질  생 리 상태 불량(18.9%), 서비스 불량(18.9%) 순으로 나타남. 

  ○ 주요 개선방안으로는 한식체계화  외래객 음식서비스 개선 차원의 각종 환경 개선, 

서울안심먹을거리 인증제, 음식  원산지표시 검, 특구지역 음식  생 평가 

등의 제도  개선이 추진 임.

  ⑧ 종사원

  ○ 2009년과 동일한 건수인 31건이 수된 종사원 련 불편신고는 응 태도 불량 

 불친 (51.6%), 무성의한 태도(22.6%), 미숙한 안내서비스(9.7%) 순으로 나타남.

  ○ 이에 한 개선방안으로 안내원에 한 교육, 정보안내시스템 운  활성화, 

국 안내소 서비스 개선, 외래객  서비스 매뉴얼 제작  배포 등이 추진 

이며, 향후 추진 방향으로는 정보 제공, 종사원 교육, 련 자료 제작 등 다방

면에서 지속  노력을 하도록 제안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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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쇼핑, 택시 불편신고 비율 감소, 그 밖의 유형 모두 증가

  ○ 2010년에도 쇼핑 련 불편신고가 144건, 20.7%로 체 유형  가장 큰 부분을 차지

했으며, 여행사(114건, 16.4%), 숙박(81건, 11.6%)의 순으로 구성됨.

  ○ 여러 불편유형  증가세가 나타난 분야는 숙박, 공항  항공 련 신고이며, 숙박

은 2009년 59건에서 2010년 81건으로 증가했으며, 공항  항공 유형은 2009년 21건

에서 2010년 47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남.

내국인은 여행사와 숙박 불만, 외국인은 쇼핑과 택시 불만 높음

  ○ 2010년 내국인의 불편신고는 여행사(62건), 숙박(30건), 공항  항공(14건), 

종사원(11건) 등으로 나타나며, 년 비 숙박, 공항  항공 련 불편신고가 증가했

고, 여행사, 종사원, 버스 련 불편신고는 다소 감소했음.

  ○ 2010년 외국인의 불편신고는 쇼핑(139건), 택시(58건), 여행사(52건), 숙박(51건) 

순으로 나타나며, 2009년 비 여행사, 공항  항공, 음식 , 버스 등 항목에서 불편

신고 건수가 증가한 반면, 쇼핑, 택시 측면의 불편신고는 다소 감소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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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내국인  화권은 '숙박', 일본인은 '여행사', '공항  항공' 불편신고 증가

  ○ 내국인의 불편신고는 년 비 7건 증가해 비슷한 수 을 유지했으며, 유형별로는 숙박, 

공항  항공 련 신고가 증가하고, 여행사, 종사원, 버스 련 불편 수는 감소함.

  ○ 일본인의 불편신고는 년 비 25건 감소했으며, 여행사, 공항  항공 련 불편신고

가 증가하고, 택시, 쇼핑 련 불편신고가 상 으로 크게 감소함.

  ○ 화권의 경우 불편신고 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해 년 비 55건 늘어났으며, 수자 

국 에서 화권 여행객의 비율이 2009년 13.5%에서 2010년 19.5%로 상승하는 결과

를 낳았음. 유형별로는 숙박과 쇼핑 련 불편신고가 늘어난 편이며, 여행사 련 신

고도 다소 증가함. 2010년 화권의 불편신고 에는 만인과 홍콩인의 수가 80% 

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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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표시· 고의 공정화에 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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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 O S T C A R D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우편요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취인 후납부담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도장              
불편신고(의견)엽서

Tourist Complaint(Feedback) Report            

觀光苦情申告(ご意見)用ハガキ

旅游投诉(意见)卡

성명/Name 

お名前/姓名 

국 /Nationality／国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화번호/Tel 

電話/电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주소/Address 

住所/地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E-mail

              To : Tourist Complaint Center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Korea Tourism Organization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観光苦情申告センター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旅游投诉中心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 공사 불편신고센터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K.P.O. Box 903, Seoul

1 0 0 - 6 0 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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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(뒷면)

발생일자(시간)

Date of Occurrence (time)

発生日付(時間) 

发生日期(时间)

신고 상

Name of Establishment/Business concerned

申告の対象 

申告的对象

여행불편사항과 건의내용을 구체 으로 작성해주십시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Please give as much information as you can.

申告の対象（店名 タクシー番号など） 場所などについて 具体的にかつ正確にご記入お願い申しあげます

希望具体而正确地告述我们申告的对象（职种，商号名，的士车牌号等），发生日期，场所等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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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▶ ◀ 1㎝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▶ ◀ 0 .5㎝

▲

28㎝

           1 . 5㎝
         ▶ ◀

▼

◀ 21㎝ ▶            ▶ 3㎝ ◀

  ▶ ◀ 1 .5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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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 치 기     화 팩   스 주       소

1 한국 공사 02-735-0101 02-777-0102 서울특별시 구 청계천로 40

2 서울특별시( 과) 02-3707-9432 02-3707-9429
서울특별시 구 태평로1가 25 

서울 스센터 9층  

3 부산 역시( 진흥과) 051-888-8254 051-888-3509 부산 역시 연제구 앙 로 1001

4 구 역시( 문화재과) 053-803-3886 053-803-3879 구 역시 구 공평로 88

5 인천 역시( 진흥과) 032-440-4046 032-440-8676 인천 역시 남동구 정각로 29

6 주 역시( 진흥과) 062-613-3633 062-613-3629 주 역시 서구 내방로 111

7 역시( 산업과) 042-600-3564 042-600-2439 역시 서구 향 길 70

8 울산 역시( 과) 052-229-3852 052-229-3849 울산 역시 남구 앙로 201

9 경기도( 과) 031-8008-4725 031-8008-3339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

10 강원도( 마 사업본부) 033-249-3345 033-249-4049 강원도 춘천시 앙로 1 

11 충청북도( 항공과) 043-220-3974 043-220-3969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

12 충청남도( 산업과) 042-220-3331 042-220-3336 역시 구  앙로 155

13 라북도( 산업과) 063-280-4741 063-280-3339 라북도 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

14 라남도( 정책과) 061-286-5226 061-286-4770 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1 

15 경상북도( 마 사업단) 053-950-3337 053-950-3339 구 역시 북구 연암로 60

16 경상남도( 진흥과) 055-211-4817 055-211-4819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앙 로 300

17 제주특별자치도( 정책과) 064-710-3344 064-710-33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

18 속 시( 과) 033-639-2542 033-639-2384 강원도 속 시  앙로 183

19 경주시(문화 과) 054-779-6274 054-779-6399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

20 아산시(문화 과) 041-540-2631 041-540-2569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

21 공주시( 축제 ) 041-840-2836 041-840-2848 충청남도 공주시 황로 1

22 통 시( 과) 055-650-4614 055-650-4699 경상남도 통 시 통 해안로 515

23 부여군(문화 과) 041-830-2244 041-830-2239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계백로 399

24 여행불편처리센터(KATA) 1588-8692 02-715-8694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 로 49(도화동 

51-1)성우빌딩 1206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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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유형
처리내용

건수 
기 이송 직 처리 처리불가

서울특별시 미통보

부산 역시

버스 1 1

종사원 1 1

기타 8 8

감사내용 1 1

총계 2 9 11

구 역시 수 건 없음

역시 수 건 없음

주 역시
종사원 1 1

총계 1 1

울산 역시
안내표지 1 1

총계 1 1

인천 역시

숙박 7 1 8

쇼핑 1 1

음식 8 8

택시 1 1

종사원 1 1

기타 19 18 37

기타 (불편 외 사항) 4 4

총계 37 23 60

경기도

숙박 2 2

종사원 1 1

안내표지 1 1 2

기타 1 1 2

기타 (불편 외 사항) 6 3 9

총계 10 6 16

강원도

숙박 10 43 53

여행사 1 1

쇼핑 3 11 14

음식 10 67 77

택시 1 6 7

분실/도난 2 2

안내표지 25 14 39

버스 3 34 1 38

종사원 13 25 38

기타 18 888 1 907

여행소감 10 10

감사내용 10 10

기타 (불편 외 사항) 641 1 642

총계 83 1752 3 18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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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유형
처리내용

건수 
기 이송 직 처리 처리불가

경상북도

음식 1 1

기타 (불편 외 사항) 5 5

총계 1 5 6

경상남도 수실  없음

라북도 미통보

라남도 미통보

충청북도

숙박 4 4

쇼핑 2 2

음식 9 9

안내표지 4 1 5

버스 5 5

철도  선박 1 1

종사원 3 3

기타 20 20

여행소감 38 38

감사내용 81 81

기타 (불편 외 사항) 11316 11316

총계 11483 1 11484

충청남도

숙박 6 6

음식 7 7

철도  선박 2 2

종사원 1 1

기타 12 2 14

총계 28 2 30

제주특별자치도 미통보

속 시

숙박 5 5

음식 14 14

택시 1 1

안내표지 1 1

버스 2 2

기타 15 15

기타 (불편 외 사항) 1 1

총계 39 39

경주시

숙박 1 1

음식 1 1

택시 1 1

안내표지 1 1

종사원 2 2

기타 4 4

총계 10 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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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유형
처리내용

건수 
기 이송 직 처리 처리불가

아산시

숙박 9 9

음식 7 7

택시 3 3

버스 2 2

총계 21 21

공주시 미통보

통 시

숙박 12 12

쇼핑 2 2

음식 20 20

택시 1 1

안내표지 2 2

철도  선박 4 4

버스 9 9

종사원 7 7

기타 14 14

총계 71 71

부여군

숙박 1 1

음식 1 1

버스 2 2

철도  선박 1 1

종사원 1 1

안내표지 2 2

기타 1 2 3

감사내용 3 3

여행소감 10 10

기타 (불편 외 사항) 8 8

총계 2 30 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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